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의3] <신설 2018. 12. 28.>

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(제5조제3항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

가. 별표 7 제3호에 따른 건강 유해성(이하 이 표에서 “건강 유해성”이라 한

다) 및 제4호에 따른 환경 유해성(이하 이 표에서 “환경 유해성”이라 한다)

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

나.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항목에서 만성 구분 3 또

는 만성 구분 4로만 분류되고,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

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

2.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으로만 분류되는 기존화학물질(둘 이상 분류되는 경우

및 제1호나목과 중복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서 그 밖의 건강 유해성

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

가. 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른 급성독성 물질 항목: 구분 4

나.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항목: 피부 자극

성 물질 구분 2

다. 별표 7 제3호다목에 따른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항목: 구분 2

라. 별표 7 제3호라목에 따른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항목: 피부 과민

성 물질 구분 1

마. 별표 7 제3호사목에 따른 생식독성 물질 항목: 추가 구분

바. 별표 7 제3호아목에 따른 특정 표적장기(標的臟器) 독성 물질(1회 노출) 항

목: 구분 3

사.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른 오존층 유해성 물질 항목: 구분 1


